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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

해 보완을 거듭해 왔지만 현재도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

는 없어 보인다. 과거의 사회적 이슈가 된 일부 중대한 사안들로부터 학교폭력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

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

서 지적되어온 학교폭력 개념의 모호성, 피해학생 보호의 미흡, 가해학생 조치의

적정성, 사안 처리절차의 공정성, 전문성 등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0

년 교내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화, 2024년 제로센터

운영 도입으로부터 피・가해학생 조치, 관계회복과 분쟁조정에 있어 실무 현장에

서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일차적으로 꼽히는 학교폭력 개념

의 모호성은 아직도 정립되지 않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격차와 학교폭

력 신고율을 높이고 교내외 절차에서도 사안처리에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으로 이원화 된 사안처리 절차는 교내에서는 전담기구 구성과 운영, 전담조

사관을 통한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종결에 의한 해결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주체의 권한과 행위의 효과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교육지원청의 심의 절

차에서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전문성이 결여된 구조적인 문제와 피해학

생 보호와 가해학생 처벌에 치우쳐져 과잉되거나 남용된 조치가 취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교육적 환경 조성에 의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

관계회복이 중요한데 학교 내 갈등조정, 관계개선 등 생활지도 체계가 미흡하고

교육청 내 분쟁조정제도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 방안으로 먼저 학교폭력 개념 정립을 위해 모든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행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경

중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를 기준으로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전담조

사관 배정을 의무화하여 교내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객관성과 전문성, 사안조사의

신속성을 확보하며, 학교장의 교육적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은 그

절차와 권한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전담기구와 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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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5년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이 학교폭

력 문제를 크게 부각하면서 국가 차원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1995년에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에서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추진

체계(학교:학교폭력추방위원회, 교육청: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반, 교육부:학교폭

력예방근절대책본부)를 구축하고, 행정자치부는 학교 주변업소에 관한 인・허
가 절차 강화, 대검찰청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운영을 내

용으로 하는 관련부처별 대책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학생들의 성

장 과정의 일부로 취급되기도 하였지만 그 폭력적 문화가 점차 흉악하고 지능

적이며 성인 범죄의 모방으로 전문화되면서 수법과 태양이 다양화되는 등 심

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였다. 이에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학

교폭력의 유형을 확대하고 사안처리 절차를 개선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과거 주

요 이슈가 된 극악한 학교폭력의 사례들로 인하여 학교폭력 대응제도는 피해

학생 보호에 치우친 학교폭력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과도하게 가해학생을

양성한 부작용도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

니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또한 목적으로 하여 2019년 법률 개정으로 ‘엄정

한 대응과 처벌 중심의 패러다임’이 ‘화해와 교우 관계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으로 변화하였고 최근 2024년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

을 법령에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특

피・가해 행위의 판단과 조치결정이 융통성 있고 실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관련 규정에서 조치를 다양화하고 조치결정에 있어 재량과 권한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제도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선도, 분쟁의 조정이라는 목적이 균형있게 지향되어야

하고 이는 단위 학교나 지역사회만의 노력이 아닌 정부의 주도 하에 범국민적 관

심과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주제어 :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전담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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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해 근본적인 예방과 대책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

전히 문제가 많다. 판례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개념과 태양에 따른 경중의 판단

기준이 정립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의 근거가 없어 교육환경과 학교폭력 심

의 절차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도 2019년 개

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으나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와의 이원화와 운영상의 미흡함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

책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개념

의 모호성에 따른 학교폭력의 인식에서부터 교내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 등 대응제도의 절차 상 문제점과 피・가해학생 조치의 보완
점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Ⅱ. 학교폭력 대응제도와 학교폭력 현황

1. 학교폭력 관련 정책 및 제도

1990년대부터 30여년 간의 학교폭력에 관련한 정책은, 관련 선행연구에 따

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폭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래 학교폭력에

대응한 강력처벌 정책을 시행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안팎과 학교폭

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회복, 화해・중재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대

응정책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제 및 정책을 살펴

보고자 한다.

<표 1> 학교폭력 대응 변화 흐름1)

시기 주요정책

 1기 
(인식전환기)

・학교폭력으로 인한 김모군 자살사건 발생(95)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95)
・학교폭력예방법 제정(04)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05.2)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09.12)

 2기 
(무관용기)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계기(11.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12.2.6)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발표(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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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12년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은 ①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②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③또
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④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의 ‘직

접대책’방안과 더불어 ‘근본대책’으로서 ⑤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⑥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⑦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을 통해 학

교-가정-사회가 유기적인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수립되었다. 이는 사전예방

에 주목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여전히 학교 중심적이고 교원에게 부담이 편

중되어 있다는 부정적 평가3)가 이어지면서 지난 2023년 4월 국무총리 주관으

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시 발표되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2020년 개정된 학

교폭력예방법 내용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제, 경미한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및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이 도입되었고,

주요 내용으로 ①학교폭력 가해 시 불이익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대입에 반영

하는 등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②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보호 체계 강화

와 가해학생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보호제도 마련을 통한 빈틈없는 피해학생

보호, ③교원의 교권강화 및 지원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제고하여 단위학교 대

응력 제고, ④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 교육지원, 인성・체육・예술 교육 및

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등4)을 중점과제로

1) 이승현・김민규・서민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 한국형사・법무정
책연구원, 2023, 20면.

2)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2012.2.5.

3) 김현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4-07,

한국법제연구원, 2024.10.31, 49면.

4)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23.4.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14.12)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발표(15.8.7)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발생(17.9)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발표(17.12)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 보완대책 발표(18.8)

 3기 
(정책전환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9.8)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20.1)

 4기
(강력대응기)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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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두텁게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연수 등 지원을 통

해 근본적인 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주로 다루고 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하여금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

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기본계획은 2004년 동법 제정 이후 2005년부터 5년마다 현재 5차(1차:’05∼’09,

2차:’10∼’14, 3차:’15∼’19, 4차:’20∼’24, 5차:’25∼’29)에 이르러 수립・시행해 온

행정계획으로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피해학생

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

의 협조・지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차 기본계획은 학생의 참여・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 교원의 학교폭

력 예방 역량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문화조성이라는

정책 하에 교내 및 학교공동체의 교육을 통한 예방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

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장 자체종결제 및 전문적이고 공정한 해결이 되도록 심

의위원회제도 안착을 지원하였다. 또 피해 발생 초기 보호와 사후 보호 및 지

원 강화 방안과 가해학생의 교육・선도 기반을 마련하고, 학부모 교육과 유관

기관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대국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홍보를 추진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를 근간으로 지난 4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5

차 기본계획에서는 학교・학부모・교원의 예방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이버

환경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대응을 추가하여 사전적 대책을 보완하면서 사후적

대응으로서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여 재발방지를 주도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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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 2025, 4,30.

6) 어울림 더하기: ①기존의 어울림에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더한다’는 의미와 ②교육3주체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참여와 실천을 ‘더 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 프로그램

<표 2> 주요 정책 전후 비교5)

1; 교육3주체의 예방역량 강화, 신뢰의 학교문화 구축

전
모든 학교 학생 대상 
‘어울림 프로그램’도입

교원의 학생지도 등
권한 강화(23년)

학부모 참여 기회 부족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초중고 82%실천

후
학교・교원・학부모 맞
춤형 ‘어울림+6)’제공

학생생활지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함께 학교 플랫폼’활용
100% 실천, 거점학
교 2000개교 운영

2;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전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기존 조치의 실효성 부족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교
육 미흡

후
범부처, 플랫폼 기업, NGO등 
민간-정부 Digital SAFE 캠
페인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
민성, 리터러시)

3;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지원, 공정성 제고

전
초・중・고 동일한 
사안처리 절차 적용

전 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총 176개)
전담조사관
(24년; 2,280명)

모든 교육청 관계개
선 지원단 신설

지역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편차 존재

후
초등학교 1,2학년 관
계회복 숙려기간 시
범운영(’26∼’27)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 컨설팅 기능 추가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

조치 한정기준 안내-
심의결과 객관성 강화

4;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가해학생 선도・교육 내실화

전
개별적・분절적으로 위기학
생 발견・지원

피해학생 정담지원관 도입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기관 부족

후
- 학생맞춤통합지원
- 학교구성원이 함께 위기학
생 조기발견・지원

전담지원관 2배 확대로 상
담・치료, 법률지원 매칭

법무부 등 연계 가해학생 특
별교육 확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5;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예방 및 대책 수립 지원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편

모든 지역 주기적 학교폭력 경보 발령
(학교・가정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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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대책제도

(1) 학교폭력 대응 절차

학교폭력 대응 제도는 2020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교내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이하 “자치위”라고 한다)에서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라고 한다)로 심의・의결 절차 이관 및 2024년 전담조사관제도

도입을 골자로 그 절차가 크게 변경되었다. 개정 전 자치위는 현행의 교내 전

담기구와 심의위의 역할 및 기능을 모두 수행해 왔었다. 당시 자치위는 그 구

성이 학교 내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보건교사를 포함한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 및 SPO가 참여하도록 하여 심의와 조치까지 결정하도록 하여왔으나, 그

전문성 미흡과 담당자들의 업무과중, 학교폭력 은폐・축소 등의 문제로 현재의
심의위 제도로 보완되었고 학교폭력 발생 전후의 사안처리 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림 1>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7)

7)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2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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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의 조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시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학교

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

보호(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호), 학급교체(4호), 그 밖에 필요한 조

치(6호) 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필수적 처분이 아니며 또한 2개 이상의 보호조

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로는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이 있다

(제17조). 이 중 2호 보복 금지의 경우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

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고, 2호부터 4호까지 및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5호의 본 조치가 아닌 제17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혹은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처분 받게 된다.8)

2. 학교폭력 실태

1) 학교폭력 심의 및 불복 현황

전 학교급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8학년도에 32,632건, 2019학년도에

31,130건이었다가 코로나19 발생 및 교육지원청으로의 심의위원회 이관이 이루

어진 2020학년도에는 6,842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다 2021학년도에 11,815건

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후 계속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9월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으로 다수의 학교폭력 사안이 자체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19)11,576,

(’20)17,546, (’21)28,791, (’22)38,450) 전체 학교폭력 사안 발생건수는 매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9) 실제 심의된 사안에 대해 지난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2021학년도 기준으

로, 심리상담・조언이 12,2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요양 2,951건, 기타 1,814건,
일시보호 806건, 학급교체 120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가 13,0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면사과 11,561건, 학교봉사 8,090건, 출석정지 2,976건, 사회봉사 2,476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1,791건, 강제전학 999건, 학급교체 743건, 퇴학 53건

8)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전게서, 100면.
9)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23.4. 2면 이하.



학교폭력 대응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양은영  85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10)

그런데, 이러한 조치결정에 대하여 학습권 침해, 조치결정 이행의 지연 및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회피 등의 이유로 심의회의 조치결정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율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학교 폭력 심의 건수

가 늘어난 것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개선으로 2026년도부터 학교 폭력

가해경험 여부가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될 것이 예상되면서 입시에서 중대 사

안으로 매우 민감하게 부각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교폭력 유형도 매우 복잡

하고 다양화 되어 학교폭력 의심행동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경향이

고 향후 불이익에 대한 방어가 고조되는 분위기로 전환된 결과로 보인다.

2)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8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2년부터 교육감이 연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숨

겨진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등에 대

한 교육적 목적을 수행하며,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정책적 근거 제공을 목적

으로 실시된다.11) 최근 2024년 2차 실태조사는 2024.9.23.∼10.22.까지 4주 동안

온라인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약 16.7만 명이 참여하였다.12) 이번 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은 전체 2.1%

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피해경험에 대한 항목 뿐만 아니라 목격 경험 및 가

해경험 유무, 목격 후 행동이나 가해 중단 사유 등 조치적 행동 경위, 그리고

학교폭력의 효과적 예방에 관한 설문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그 표본과 응답률, 학생들 스스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개념

및 범위 인식에 대한 차이, 평소 생활환경에서의 지난 경험에 의존하는 등 정

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공식적인 조사를 통한 다른

지표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파악하기 위한 유일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10) 이덕난・유지연,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 NARS 현안분

석 제29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05. 10., 9-10면.

11) 김현희, 전게보고서, 58면.

12) 교육부 보도자료,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 발표”, 붙임3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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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폭력 대응제도의 문제점

1. 학교폭력 인식의 문제

1) 학교폭력 개념의 불명확성

학교폭력이 꾸준히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

으나 특히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개념,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는 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뚜렷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학생의 보호, 선도・교육이다 보니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행위에 대하여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

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
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

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행위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특정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주관적인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13)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성립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행위 내용이나 피해・가해 학생의 평

소 교우관계, 피해 정도, 증거자료 등 사건 발생 정황과 경위 등을 고려하고

있다.14) 다만 학교폭력의 광범위한 적용은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여 앞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적절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과

단순 일회성 장난, 안전사고, 실수 등과는 엄연하게 구분되어야하기 때문에 가

해자의 명백한 고의성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15). 이는 물론 학교폭력이 심의

위로 회부된 경우 심의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 하지만 ‘학생’의 특성 상 학교급별, 학년별 발달과정의 차이가 매우

크고 ‘고의성’의 유무뿐만 아니라 고의성에 대한 ‘인지’ 여부부터 파악하기 어

려운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눈을 흘겨 째려보는 행위’에 의해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신고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에 해당하

13) 양승미・최승원, “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21.8, 180면.

14) 대구지방법원 2022.3.24.선고 2021구합23529 판결

15) 광주지방법원 2021.5.20.선고 2020구합15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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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는 아니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러

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접수 후

교내외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정립되기 때문에 이는 사안 처

리 학교, 전담기구 및 위원회마다 그 결과를 달리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현행 학교폭력제도의 절차 상 특정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경우 학

교폭력 신고 접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고 접수가 된 행위에 대하여 학교

폭력 해당 여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 접수건은 실제 학교폭

력으로 인정된 건수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하기 전 ‘학교폭력이란 언어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스토

킹, 강요,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으로 나열하면서 ‘사소한 괴롭힘

이나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강조문구를 두고 있어 명확히 열

거된 행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설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로 인한 학교폭력의 과잉접수, 담당자의 업무가중 등 행정적

낭비뿐만 아니라 긴급히 보호와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

응할 수 없는 등의 많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2)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의 격차

학교폭력 개념의 모호성은 실제 교육환경에 가장 밀접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차이의 문제로 이어진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신체의 상처뿐만 아니

라 마음의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지하고 있다.16) 그런데 신체・
재산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명료하나 정신적 피해는 객관적으로 파악되기 어려

워 학교폭력이 성립되는 심리적 피해에 대하여 학생들은 이를 ‘불쾌감, 불편감,

거부감, 소외감, 기분 나쁨, 심각하게 힘듦’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관적 해석이 기준이 되다 보니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장난과 괴롭힘의 구분이 어렵고, 행위 발생 상황과 행위자의 의도 및 상대방의

수인 정도, 그들의 친분관계 등에 따라 상호 간에 달리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연령대, 성별, 학교급 별 발달과정과 그 특성이 달라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정

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인식에

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16) 김유원・안영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원인: 개념적 모호함과 학생 간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62권 제2호, 한국교육학회, 2024.04, 10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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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자녀의 성별(여학생>남학생 순), 학교급(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순), 학교유형(여학교>남녀공학>남학교 순) 및 거주지역 등에 따라 학교폭력

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정도에서부터 차이가 났다. 또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서는 여학생의 경우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남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괴

롭힘(심부름, 건드리기), 위협이나 협박, 금품갈취를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 양태에 대해 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급들은 경

향이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중학교의 경우 괴롭힘, 신체폭행, 위협이나 협박 등

에 특히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중학생들은 비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물리

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행위 형태가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17) 이것은 특히 신체적・정서적 갈등이 큰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장 시기적

특성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의 집단 간 학교폭력 자체에

대한 인식과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

해 더욱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학생(및 학

부모)와 교원들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와 교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와 교원 모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 ‘언어폭력’을 공통적으로 꼽았지만 차순위로 학부모는 ‘따돌

림’, 교원은 ‘사이버폭력’으로 보았다.18) 이는 학부모와 교원 간 교내외 환경에

대한 다른 기준과 중요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지라도 예컨대 ‘따돌림’의 경우

이것이 교우관계의 형성과정 상 자연스러운 사회화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경계

가 모호하여19) 학부모와 교원 간 그 해석의 범위가 다르고, 학교급 혹은 연

령・지역・학교 규모 등에 따라 교우관계 의존도가 상이하여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응을 학부모가 주

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상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학교폭력 신고 급증의 원인

이 되고 있어 학교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17) 윤철경,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 연구보고서, 2012. 11-17면.

18) 장수연・김인재・장선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초등교원 및 학부모 인식 분석”, 한국초
등교육 35권 4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24.12, 489-490면.

19) 권오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논고 제43집, 경북대

학교 법학연구원, 2013,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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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내 학교폭력 절차의 문제

1) 신고 접수 후 절차상의 문제

(1) 전담기구 구성의 문제점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이관된 이후에도 심의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는 여전히 교내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

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전담기구가 담당하

고 있다. 학교폭력이 신고 접수되면 학교폭력 담당자의 초기대응 절차가 진행

되고20) 접수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사안접수보고를 하면서 전담조사관 배

정 요청에 따라 사안조사가 진행된 후 전담기구에서 1차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담조사관 배정을 요청하지 않고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

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내 전담기구에서 수행하는 사안조사 기능은 심의위

원회 심의 및 조치 결정의 근거 자료가 되는 피・가해자 신문조서에 해당되므

로 담당자 및 학교 차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업무이다.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사안 조사 및 상담에 있어 유의사항과 절차의 예시도 제시되어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폭언이나 모욕 등 부적절한 침해에 대한 교원

의 대처나 보호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22) 경찰 수사에 이를 정도로 피・가해
여부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나 학교폭력의 특성 상 행위의 개념조차 판단하

기 어려운 상황에서 2-3일 이내 신속하게 조사되어야 하다 보니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편파적 입장이라는 가해학생 측의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조사에 관한 전담조사관 배정이

선택적 요청인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한편 사안조사 후 심의가 이루어지는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3항 및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담기

20) 교내 학교폭력 담당자는 사안 접수 시 신고접수대장 기록, 피해・가해학생 상태확인,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접수보고서 작성, 학교장 보고, 보호자 및 해당 학교 통보 등의 초

기대응절차와 필요시 피해・가해 학생 분리,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신고 개요와 피・가해학
생 상태,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와 조사관 배정 요청 여부를 기재한 사안접수보고서를 48

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9면.

21) 양승미・최승원, 전게논문, 181면.
22) 양병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방안 논의 -2023학년도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

드북을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제85집 85호,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3.12,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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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의 시 필수

참석을 요하지 않고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

고 있어(동법 제9항과 동법 시행령 제3항) 교내 절차를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

행하기 위한 학부모 임의 배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23) 책임교사의 고충과

업무과중에도 불구하고 교내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는 앞의 경우와 함께 이러

한 학부모 배제 및 불참을 유도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 자체의 은폐 혹은 축

소의 문제가 있고, 학교장 자체종결을 의도하거나 전적으로 행정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경우에 따라 절차상 하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2) 전담조사관제도의 문제점

학교는 교육청에 학교폭력 사안접수보고서 제출 시 전담조사관 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로센터는 사안의 경중과 내용, 당사자의 규모, 성(性)관

련 사안 여부 및 피해학생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사관을 배정하게

된다.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은 사안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당사자 및 보호

자, 참고인 조사와 진술 및 증거물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전담조사관제도 도입 이전 전담기구가 수행하던 절차로 교내 담당 업무

경감 이외에도 교외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전담조사관 배정에 관하여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

고 있어 학교 자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책임교사의 업무과중과 상담 및 조

사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 연수 부족에 따른 수행능력・전문성 부족의 문제

가 있고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사건이 축소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있

다. 한편 전담조사관이 파견되는 경우 이러한 조사관이 작성하는 사안조사보고

서는 1차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심의위에 회부

되는 경우 심의위원들이 사안을 검토하고 조치결정을 의결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각종 물적 증거물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실무능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간 주장이 상충하는 경우 사실적・법리적 판단을 통해 인정사실을 추출

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데24) 전담조사관 역시 그 역량의 신뢰성이 확

23) 실제 필자가 속한 초등학교의 사안처리 사례를 예로 들면, 학부모 구성원들에게 일정조율

이 불가하도록 법정 기일 내 촉박한 시점(당일 등)에서 직접 유선 안내가 아닌 학부모 알

림 서비스 앱을 이용하는 일명 ‘깜깜이 알림’으로 ‘상의’가 아닌 ‘통보’로 전담기구 심의 개

최 사실을 전달하여 학부모 참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24) 이충민・김대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24.12,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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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된 것은 아니다. 또한 전담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가해관련학생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한다는 오해와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자백, 시인을 유도

하는 오류 등으로 학생・학부모와 감정적 갈등이 증폭되는 부작용 또한 발생

하고 있다.25) 실제 서울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소속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강압적・편파적 조사를 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과정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26) 또한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행위 결과의 경중을 떠나서 행위

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관련학생 측의 동

의를 요건으로 하는 학교장 자체종결보다 심의위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

으며 사소한 갈등도 신고 및 조사를 통하여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

아지면서 이는 학교폭력 신고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 간

분위기가 경직되고 화해의 기회가 적어지며 더욱더 공식적, 법적 절차로만 진

행될 우려가 있다.27)

따라서 전담조사관이 개입함으로써 확보되는 전문성과 객관성, 명확성 등의

이점과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과 사회정서적 역량 교육

등의 교육적 개입의 이점은 사안에 따라 달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현행과

같이 학교에 전담조사관 배정의 전적인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관계조정제도의 문제점

학생들 간의 관계 조정과 관련한 제도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에

따라 학교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갈등조정, 관계개선, 학생지도를 내용으로 하

는 ‘생활지도’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 ‘분쟁조정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갈등조정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분야를 포함하고, 관계개선은 학급활동, 외부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으

로 이루어지며 학생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을 내용으로 한

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피・가해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학교 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지원청의 제로센터의 지원을 받

25) 이선숙・최은영・박종효,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운영 진단과 개선 방안 연구: K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63권제1호, 한국교육학회, 2025.2, 78면.

26) 서울신문,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폭조사관 조사 건수 편차 최대 46배・・・전반적 역량

차이・강압적 태도 개선돼야’”, 2024.11.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

20241112500053&wlog_tag3=naver 최근검색일 2025.5.23.

27) 이선숙・최은영・박종효, 전게논문,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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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또한 심의위로 이관된 사안의 경우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심

의위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발생 초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 을 보급하고 있고,28) 북부교육지원

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자율적 관계 조정 지원단을 둔 학부모 관계가꿈

프로그램 을 구축하고 있으며29),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갈등조정 프

로그램 ‘마음봄’ 30)을 운영하고 있다. 또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남부교육지

원청은 학교장자체해결요건을 충족하였지만 갈등 조정에 실패하여 심의요청된

사안에 대해 직접 사전 조정하는 진심통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31), 학교폭

력 관계 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은 화해・분쟁조정 서비스 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교육청과 관계 기관은 학교 내 관계조정 희망자와 담당자를 조력하

고 화해・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 간 관계 조정은 학교폭력 절차 상 도입되는 단계에 따라서

는 크게 심의위에 회부된 이후인 분쟁조정, 학교폭력 사안 접수 이후인 관계회

복,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를 포함한 상시로 운영되는 생활지도로에서의 갈등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제도 운영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관계회

복32)과 분쟁조정33)은 피・가해(관련)학생(및 학부모)을 대상으로 하고, 갈등조

28) 학교 내 관계조정 전문가(생활교육 업무담당교원,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가 활용할 수 있

는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에 학교 내 관계조정 전문가가 비대면 활동 중

심으로 학생 간 갈등을 직접 조정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활동이다. 이는 상처받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이어주는 활동으로 ▲(1단계 표현해 봄!) 피해 내용과 감정, 희망사항 상대

방에게 전달하기 ▲(2단계 약속해 봄!) 나의 모습 되돌아보고, 상대방 공감・이해하고 약

속하기 ▲(3단계 지속해 봄!) 서로의 생각 및 소감 나누고 관계 지속하기 단계로 진행된

다. 성북강북교육청 학교 내 관계조정 프로그램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 매뉴얼

및 홍보자료,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청 홈페이지 https://sbgbedu.sen.go.kr/ 자료실.

2023.4.25.

29)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및 관계조정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학부

모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관계조정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사안에서의 관계조정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더라도 갈등 발생 시 희망자에

대하여 관계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2023학

년도 북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운영 계획 , 2023.04.27.

30)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의 관계가 훼손된 경우, 전문가가 각 학생들의 입장과 욕구를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대화모임을 열어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 및 재

발 방지 약속을 진행하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 자료. https://www

.ice.go.kr. 2024.09.25.

31) 심의 요청된 사안에 있어 학교폭력의 은폐・축소가 아닌 피해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고,

가해 학생은 사과 반성하며, 양측의 입장 이해와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사전 조정 제도.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서울 최초 화해・분쟁 조정 제도 진심통심

운영 안내문.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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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학교폭력 절차 전 과정을 포함하여 상시 이루어지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이 아닌 갈등 상황까지도 포함한 지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개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관계회복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

안에 있어서 양측의 동의와 가해측의 반성을 전제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분쟁조정은 심의위에 회부된 사안에서 양측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금전적 합의 및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정

으로 두 제도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며 또한 학교폭력 해당 여부나 절차 등

에 제한이 없는 갈등조정과도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이 중 심의위

또는 교육감이 주체가 되는 분쟁조정은 제외하고 학교가 관여하는 갈등조정과

관계회복 운영만을 본다면 이 두 제도가 구분되지 않고 있어 학교폭력 사전

예방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예컨대 각 교육청에서

‘관계회복’ ‘갈등조정’ ‘화해조정’과 같은 용어가 들어간 프로그램이나 지원단을

운영하거나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들은 이러한 의미에 따

르면 ‘관계회복’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폭력 갈

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의 경우 신청시기를 ‘학교폭력 발생, 접수, 사안조사,

사후까지 모든 과정’으로 하고 있으나 신청대상은 ‘학교폭력 피・가해(관련) 학
생 및 보호자’로 하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갈등조정’이 아닌 단지 그의 일부인

‘관계회복’에 지나지 않는 제도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행

위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학생들 간의 갈등 상황인지 학교폭력에 해당하

는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한 생활지도로써

갈등조정, 관계개선, 학생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갈등조정이 관계회복의

일환으로 오인된 것이며, 교내에 적극적인 전담 부서의 부재와 전반적인 생활

지도 체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생활 속 관계를 지도하는 기본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이 학교폭력 접수건을 증가시키는 근원적 문제라고 생각된다.

2) 학교장 자체종결제도의 문제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핵심은 심의위의 교육청 이관과 더불어 학교

32)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3항 “학교의 장은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에 따르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피해 및 가해 측)을 대상

으로 진행한다(제2장).

33)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분쟁조정 신

청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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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체종결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즉 학교의 장은 ①2주 이상의 신체

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재산상 피해가 없

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

록 하였다(제13조의2). 이를 통하여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들의 회복과 화해

의 기회가 확대되고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사안처리에 대한 효율성이 증

대되었으며 학생들의 화해와 상생의 생활지도가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배움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되었다.34) 그러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일 것을 추가로 충

족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과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요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자유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자체해결제가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요건과 절차를 갖춘 예외적인 경우 자체해결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으로서 이는 사실상 자체해결을 매우 제한하는 엄격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

다는 문제가 있다.35) 경미한 학교폭력이면서 심의위 절차 회부를 원하지 않았

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져 전

담기구에서 사안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심의위를

통한 절차 개시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36) 실제로 심

의위에 회부되는 사안 중 학교장 자체종결의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피

해관련 측의 부동의로 심의위가 개최된 경우의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13조의2 제3항 및 제14조의 3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적 해결 가능성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

교장의 자체해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의 절차가 마

34) 최희주・금창민・이한나・김영근,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학교현장 인식과 내실
화 방안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2024.10, 393-396면.

35) 김범주・장선희, “준사법적 절차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조에 대한 검토 - 교육적
자유재량 확대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7,124면.

3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초등

학교를 중심으로 , 2023.12, 150-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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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다는 점(동법 제17조의2) 등에 미루어 보았을 때 제1항의 학교장 자

체해결요건은 자체해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장벽이 아닐 수 없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문제

1) 심의회 구성 및 조직의 문제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

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연직 위원(지원청 및

구청의 국장 또는 과장)을 2명 이내(4%), 교원위원(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
직)을 12명 내외(24%), 경찰 7명 내외(14%), 변호사, 의사, 상담사 등 전문가위

원을 8명 내외(16%), 학부모위원을 21명 내외(42%)로 하여 심의위를 구성하고

있으며37) 인원수 및 구성 비율은 신청 인원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

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38) 학부모위원 비율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학부모 > 교원 > 전문가 > 경찰위원’ 비율은 그동안 심의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먼저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는 위원은 학부모(42%)로 심의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39).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 위원의 자격

기준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

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추가하고 있으

나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제시하고 있어 학부모위원의 역량은 확보되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 심의위 운

영에 있어서는 경찰, 전문가위원의 본업 일정 상 참여율이 저조하여 교원과 학

부모위원들만이 심사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위원들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

고 자녀 성별에 따라 감성적 차이가 있으며 교육적 선도보다 처벌을 중시하는

37) 서울서부교육지원청,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2024∼2025년 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 위촉 공고 내용.

38)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경찰 10명 내외(20%), 전문가위원 5명 내외(10%)로 하고 있다.

39) 심의위 구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위원이 과다하고 일부 학부모

는 심의를 ‘알바’로 인식하고 있는 등 학부모의 전문성이 우려되고, 변호사, 경찰의 참여

저조로 법률적 문제나 증거 문제에 대하여 도움 받지 못하고 해결이 어렵다는 고충이 확

인된다. 류영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발전 제44집 3호,

서원대학교교육연구소, 2025.2, 7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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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강하여 이렇게 학부모에 편중된 구조는 심의 결과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다음으로 교원비율이 높은데 특히 전・현직 교장이 대부분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구조적 문제이다. 이렇게 심의위의 구성이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 자치위에서의 학부모와

교원의 내부자만 심의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특히 위원장 선임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투명성 담보가 어렵고 교원과 학부모의 비율이

높다보니 권위적인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결이 종용되기도 하는 문제도 나타나

고 있다.40) 법적 자문이나 형사법적 사안,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

등에 있어 변호사, 경찰, 의사,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

게 구성원이 교원과 학부모에 편파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따라서 현행

심의위 구성에 대하여 그 구성 비율과 심의 참석 비율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2) 조치결정의 문제점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 내려지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있어 심의 절차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그간 논

의되어 온 조치의 내용이나 실효성 등 이 법규정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한다.

(1)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문제점

심의위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학교폭력예

방법 제16조에 근거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조치는 중대

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고 미흡한 반면, 경미

한 사안의 경우에는 과잉과 악용의 문제가 있다.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본 조항은 “심의위원회는 …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적인 효력이 없다. 즉, 학교의 장이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

40) 류영철, 전게논문, 736-737면에 따르면 모든 심의는 위원장의 일정에 따라 결정되고 일부

위원장은 위원들을 자신의 부하처럼 대하며 특위 참석 전 사전보고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고충이 많았다. 필자 또한 심의 의결 내용에 이의를 표하였으나 행정편의 상 ‘과반수 찬

성’이 아닌 ‘만장일치’로 기록되는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심의 중 질의응답을 저해 받는

등 의결 권한을 침해받는 경우, 관할지를 달리하는 학생들 간의 사안으로 공동심의를 개

최하여 참석하는 중 해당 관할지에서의 관행을 종용받은 경우 등 위원장의 권한 남용 내

지 위법한 횡포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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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제할 수 없고 학교장이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자

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나 보호조치의 적합성 부정,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피해학생(학부모)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한

다.41) 반면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상담이나 일시보호, 치료 및 요

양의 기관, 절차, 진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생의 학

사일정 상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42) 한편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타박상,

찰과상 등 가시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며 문진만으

로 작성된 2주 이상의 진단서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

여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완강히 요청하거나, 2주 이상의 진

단서가 제출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3호 조치를 의결하는 소위원회도 있어 심의

위의 성향에 따라서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를 이용하여 해당

학교폭력 사안 발생 이전부터 필요했던 치료를 받거나 자세교정, 도수치료 등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받고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부당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43) 따라서 학교폭력제도에서 피해학생의 보호

의 교육적 책무와 진정한 취지를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본다면 현행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2)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문제점

법 제17조는 제1항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사안에 있어 가해학생에게 서

면사과(1호), 교내외 봉사(3호, 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

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및 필요시 접촉 등 금지(2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적 조치이다

(제9항). 이 중 2호부터 4호까지 및 6호에서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추

가적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3항). 또한 제4항에서

제7항까지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위 조치들을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절차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먼저, 조치의 유형을 결정하는 세부기준이 문제가 된다.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들의 가해학생 기본 판단요소 판정 점수 협의에 따라 결정되

41) 임재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논총 제44권 제3호, 충북대학교교육개발연구소, 2023.12, 24면.

42) 김현희, 전게논문, 163-164면.

43) 피해 학생 학부모 일부는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비 외에 과도한 합의금 또

는 피해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자 부모에게 요구하고 자녀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더 많이 취하려 한 사안이 발생했다. 류영철, 전게논문, 7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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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5개의 요소를 각 5점

척도로 하여 20점을 만점으로 수치화 하여야 한다.44) 그러나 명백한 기준이

미비하여 심의위별 판단기본 요소의 용어와 범위가 다르고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은 상이할 수 있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조치 유형 중 제1

항 5호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제3항의 부가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실무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있다. 제1항의 특별교육은 독립된 조치이고 제3항의 특별교육은 징계가

부과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부가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45), 본

조치의 경우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며 부가조치의 경우 학부모도 의무적으

로 이수하여야 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 이를 혼동하다 보니 본조치(제1항)에

부가조치(제3항)가 처분되는 것인데 부가조치 없이 두 개의 본조치가 나가는

형태의 의결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은 법리 해석의 오류가 아닐 수 없다.46) 또

한 가해학생 조치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제4항 이하의 학교장의 긴급조치

이다. 필요시 조치하여 심의위의 추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제4항은 학

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접촉 등 금지(2호)를 조치하도

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교내 학교폭력이 신고 접수되는 경우 사안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전에 긴급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관련학생의 경우 사

안 접수 시부터 가해자로 낙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 접수 시부

터 심의위 의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만일 추후 심의위 결과 학교폭

력이 아닌 사안의 경우 가해관련학생에게는 또 다른 피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

로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라는 기준은 예컨대 ‘학교폭력의 피해로

분리조치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3) 무고성 신고에 대한 조치 부재

학교폭력에 있어서도 형사상 무고죄와 유사한 무고성 신고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가해관련학생 측의 보복성 맞폭이나 고의

적으로 해악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학교폭력을 접수하는 피해관련학생 측의

44)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89면.

45) 김현희, 전게논문, 167면.

46)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세부기준 조치표 상에서도 5호 조치는 필요시로

표기하고 있으며, 예컨대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가해학생 조치표 상 5호 특별교

육은 필요시 조치로 표기하고 있으며 ‘부가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결란에

5호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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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신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고 접수된 사안의 가해관련학생 측이 맞

폭을 접수하는 경우는 하나의 별개의 접수건이 되어 그 신고경위나 사실관계

를 전담기구 및 심의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어 오히려 학교폭력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용이해지거나 조치 결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예

컨대 학교폭력은 명백하게 일방적인 경우도 있지만 교우관계에서 쌍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폭으로 인하여 양측 모두의 피・가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형평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

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자리바꿈을 시도하는 보복성 허위의 맞폭임이 확인

된다면 이는 가해학생 선도조치에서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반영되어 가중된 조

치를 통하여 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경

우는 다른 문제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위조한

목소리(딥보이스)로 동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거짓 신고한 여고생이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나47),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비슷한 성적 등급의 경

쟁학생을 견제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일부러 모의고사, 시험기간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경우 등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이다. 허위사실에 의한 학교폭

력이 형사상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아직 뚜렷한 판례는 없지만 명백한

허위성과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설령 무고

에 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 학폭 신고 그 자체를 학교폭력으

로 신고하여 상대측을 학폭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또한 또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고성 신고 또한 중대

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예방 교육이 미흡하고, 발생한 무고성 신고의 경

우 심의위의 ‘혐의없음 학폭아님’의 종결 외에는 조치가 불가하다는 것은 학교

폭력의 예방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전예방교육과 무고성 신고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학교폭력 분쟁조정이란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

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

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을 의미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손해

배상은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

47) 동아일보, “AI 위조 목소리로 학폭신고한 여고생 무고 혐의 입건…“학폭 심의 진행 중”

반박“, 2025.2.1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213/131021961/1 최근검색

일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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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와 가해학생 측에서 이를 통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나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한다. 이러한 분쟁조정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양측의 동의와 형사상

고소・고발이나 민사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사

법 단계가 아닌 교육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로 파악된다.48) 그러나 심의위는 발생 사안에 있어 화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기구이지 화해를 이끌어 내는 주도적 기구가 아니며 손해배

상액 산정 및 조율은 사법기관의 작용으로 심의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피해학생 조치로서 금전적 배상의 근거를 취할 수

있는 것(3호) 이외의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분쟁조정 단계에서 화해와

손해 보전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의결과 집행의 업무가 혼재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조정이 된 경우에도 양측의 동의와 합의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

쟁조정 결과에 법률상 화해의 효력이 없어 가해학생측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이 결과는 추후 사법절차나 행정 불복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분쟁조

정절차가 민・형사 사법절차의 상당한 기간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우회수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불만족 시 결국 사법절차를 추가적 진

행할 가능성이 커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49) 따라서 전문적

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결과에 기판적 효력을 인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8)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9) 이승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2,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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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교폭력 대응제도의 개선방향

1. 사전예방적 측면

1) 학교폭력 인식 개혁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인식 간 격차가 있는 것은 세대차

이, 사회・교육・생활 환경 및 가치관 등의 차이와 법률 상 학교폭력의 개념이
모호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에 의한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급증

하고 있는 요인 중 이러한 인식의 격차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인식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교내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자율

적 참여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온라인에서의 공지・전달의 유형으로

는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부모, 학생 및 교원은 참여 횟수 등을

정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 캠

페인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 때 영상 시청 확인이나 대면 참석 확인이 가능한

직접 서명을 하게 하는 등 의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으로 상

시 시청 가능한 영상물 또는 자료를 공유하거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의

방법을 고안하여 융통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한다면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통상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이 정립될 수 있

으며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평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

성 등의 각인 효과로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2)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학교내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2019년 제2차 학

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의 주요내용 중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방안으

로 학교 보호인력 확대, 학교내 CCTV 설치 확대 및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긴급전화 연계망 구축, 지역사회 협력・연계망 구축을 과제로 수립하였

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50) 최근 몇 년간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소가 학교 내이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 예

방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 다음으로 학교 안과 밖의

50) 임남수・김미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

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 제13권 제1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5.02, 485-4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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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필요성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을 비롯한 학

교폭력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고도화되
고 있어 특히 CCTV가 없는 곳 이용 등(교실, 화장실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학교 안전 대책

은 각 시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학교장이 의견 수렴을 통해 CCTV 설치

를 포함한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2014년 만든

‘CCTV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도 외부 출입로와 사각지대 등만 설

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 강제에 한계가 있다. 또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 가

장 빈번하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 안에서이지만 교실, 특별실, 화

장실 등까지 CCTV를 확대 설치할 경우 사생활・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 그러
나 지난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같이 학교폭력을 포함한 모든 안전 위협

상황 대비에 방점을 두고 교내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 별도 규정을 두어 꼭 필

요한 곳은 CCTV가 설치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CCTV에 의한 물적 감

시 뿐 아니라 학교보호인력을 확대하여야 한다.51)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의 업

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를 강화하는 안(제20조

의6제2항 신설 등)과52) 학교의 장과 SPO가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한 안(제17조 등)53) 등이 국회 심사중에 있으나 권한 및

배정기준과 의무화도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과 CCTV 설

치는 학교폭력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폭력 관련기관

(사회복지단체,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54) 이와 관

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제8조)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

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방안 수립을 전담하는 법정 기구로, 예컨대 언어폭력, 디지

털 폭력 등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회 전반

51) 양은영, “학교폭력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87집,

토지공법학회, 2019. 8, 719면 이하.

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194,

2025. 2. 17. 소관위심사중.

53)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283, 2025. 2. 19. 소관위심사중.

54) 이순덕, “학교폭력예방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제23권 제4호(통권 92호), 한

국법학회, 2023.12,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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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고려한 예방 정책과 지침 제공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고55) 학교

규모와 학생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자

치 기관이며 특히 그 구성에 전문가들과 교원, 학부모 및 학생을 포함하고 있

어(제9조) 실제 학교환경의 사정을 반영한 학생중심의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따라서 예방목적 및 대책 수립을 전담하는 자문위원회

의 필수적 설치와 활발한 운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3) 관계형성 시스템 강화

학생들의 생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가정과 학교, 매체라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요인 중 학교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부모와 교사 집단 모두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

내지 ‘가정의 인성교육 미흡’을 꼽고 있다.56) 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저

해하는 요인에 대하여는 학부모는 ‘교사로서 학생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 및 방법의 부족’을, 교원들은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

시간의 부족’을 가장 크게 보았던 경향에서 최근에는 두 집단 모두 ‘학부모의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인식 부족’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57) 이는 무엇보다도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우려로 가정의 구성과 구성원의 기능 변화 등 현대사회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중심의 학교폭력 경감 대책이나 노력만으로

는 성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고 가정과의 소통을 통한 근원적 예방 인식

이 고양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 학생, 학부모가 모두 유기적 연대감을 형

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 교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학부모 상

담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하여도 학생

들의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한 생활지도로써 갈등조정, 관계개선, 학생지도가 이

루어지는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권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도할 교내 전

담 부서를 상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에 따라 비대면 공공 서비스 분야가 확장되고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55) 날로 심각해지고 그 형태가 다양하게 진화해 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관리와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있어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단위의 자문위원회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특

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위원회,

2025. 3. 5.

56) 장수연・김인재・장선희, 전게논문, 492면 이하.
57) 윤철경, 전게 보고서,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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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 챗봇 등이 구현58)되고 있어 대면의 부담감이 상당한 경우 디지

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 학교폭력 대응 절차적 측면

1) 교내 학교폭력 초기 대응 역량 강화

학교폭력 사안의 최초 대응 기관은 학교이다.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가 ‘학

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과정은 사안조사를 통해 교내 전담기구에서 확인되어진

다. 따라서 초기 절차인 만큼 전담기구의 역할과 학교의 초기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①전담기구 구성원의 공정성 확보, ②전담조사

관 전문성 강화 및 필수 배정 기준 마련, ③관계회복프로그램 적극 홍보 확대,

④학교장 자체종결 권한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와 설문 등을 통해 전담기구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의 문제는 계속

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점진적 해결 사안이고 이와 함께 전담기구 운영

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학부모위원 3분의 1이상

위촉 사항 이외에 전담기구 회의 개최 시 반드시 학부모가 1인 이상 참여하도

록 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한다는 오해의 소지

를 해소할 수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초기 사실관계 사안조사가 매우 중요하고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전담조사관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아직 미흡한 문제이다.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

이 단순히 감정적 불편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

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 등 교내에서 담당하기 과중한 경우가 늘고 있어 조

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불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담조사

관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나59) 전담조사관이 수행하는

조사・상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권한, 절차 구성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범적 근
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60) 아울러 전담조사관 배정

58) 류지수・김연재・이제환, “생성형 기반 학교폭력 상담 챗봇 개발”, 2024년 한국컴퓨터정

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2권 2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7, 7면 이하.

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6631,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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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적으로 학교장의 요청으로 두고 있어 제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담조

사관 배치 방식 내지 기준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다수의 학교가 관련

된 사안이거나 민감한 성 사안, 규모나 피해정도가 큰 사안, 관련학생측이 원

할 경우, 재발한 사안 등에 있어서는 학교 현장에서도 전담조사관 배정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므로61) 특정 사안에 대해 기준을 가지고 전담조사관을 필수적으

로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한편, 사전 개입과 예방 차원에서의 갈등 조정, 관계개선과 교육적 차원에서

의 관계회복 부분도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부

분이나 현재 제로센터 지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교내 업무로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전

담부서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조사・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전담 조력인,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는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조정, 관계개선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62) 더불어

교내에서는 상담실 등을 상설하고 담당교원과 상의하여 시도교육청 전담부서

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 이용 확대를 적극 홍보

하여 상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교내의 전반적인 절차에 있어 학교장 자체종결 권한을 강화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 간의 경미하고 사소한 갈등, 다툼, 장난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 및 접수되는 경우나 보복성 혹은 단순히 감정에 따라 무고

성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 모두 매뉴얼에 따라 처리해야 하

므로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사안 접수 단계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1차 거름망이 부재하여 이러한 사안

모두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어 ‘사건’이 되고 있다. 교내 해결절차에 대한 현

직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담당 교사 역시 사안의 은폐 및 축

소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사안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본인에게

60) 김현희, 전게 보고서, 239면.

61) 안성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현장의 반응 - 그 방향성에 관하여 -”, 윤리교육연구

제73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24. 07, 214면.

62) 현재 본 내용을 다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되어 있다(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신설).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221,

2024.12.18.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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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 느끼기에, 교사의 중재와 교육적 개입이 더욱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

하고 있다.63)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접수 시 책임교사에게 사안판단을 맡기는

것은 권한을 고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와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학교장 자체종결제이기 때문에 학교장

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체종결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제도인 만큼

결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법규정을 신설하고, 행위의 심각성 등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등급 및 연령 등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울러 피해관련학생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학

교장 자체종결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제172조

의2) 학교의 사안 경중에 관한 판단(자체종결결정)이 학생측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교권을 저해하고 제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

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2) 심의위의 구성 및 절차 개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학

부모위원의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하여 구성토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

육청이 제출한 심의위 구성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학폭위 위원 517명 중 학폭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조인은 76명(13%), 교수직 등

전문지식 인력은 3명(0.8%), 의사는 단 1명(0.2%)에 그치며 학부모는 약 198명

으로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64) 그런데 이들 구성원의 심의 참여

비율 등 운영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심의는 위원장과 학부모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하다고 앞서 지적하였

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경우 의사나 심리상담사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고

사법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변호사, 경찰의 조력이 필요하나 이

러한 전문가들의 참여율은 저조할 수 밖에 없어 전문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63) 차영경・이재용, “초등학교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개선방안 탐색을 위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35권 제3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24.9, 356면.

6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은 “교육청은 학폭위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학폭위 위원 구성부터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팩트”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학폭의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 전문인력 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도

자료,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폭 증가하는데 학폭위 위원 법조인 13%, 의사는 0.2%뿐”’

20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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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법 제13조 제5항에서도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문가 참석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심의위

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필수 전문가구성 비율을 법정하고, 심의 개최 시 재적위원 중

반드시 사안에 적합한 전문가가 참석하도록 하는 등 심의위 구성에서부터 개

편되어야 한다.

한편 심의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각 위원회별로 상이한 심의 기

준을 평균화하여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연령,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 발생 직후의 가해학

생 및 피해학생의 진술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교육학적, 심리

학적,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의 대상이 되

는 행위들에 대한 유형과 과거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데이터화 하여 학교폭력 업무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접근하여 최신 데

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균화된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 행위의 판단요소의 세부기준 척도를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 매뉴얼에

마련해야 한다.

3. 법・정책적 측면

1) 학교폭력 개념과 범위 정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인식의 차이, 교내외 절차 상 결과의 차

이, 불복 현황의 변화 등은 결국 행위의 명확한 개념과 이를 판단하는 법적 기

준이 미흡함에 따른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은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

체적 기준 뿐만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요

인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학교폭력의 태양이나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등 또한 매우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어

려운 것은 사실이다65). 그러나 법률에서 기술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

을 범죄와 비범죄의 구분없이 그 정도의 차이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행위별로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는 것은 불가할지라도 유형을 세분화

65) 헌법재판소 2023.2.23. 2019헌바93・254(병합)



108  법학논고 제90집 (2025. 07)

하여 경중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24년 12월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개념을 포함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

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라고 명확한 행위 기준을 마련66)한 것과 같이 학

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폭력’에 이르지 않

는 갈등, 비행이나 문제행동까지 모두 법률에서 범죄적 속성으로 다루는 것은

비범죄 행위의 ‘학교폭력화’를 조장하는 것이 되어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행위 유

형을 분류하여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경미한 행위, 위험한

행위, 중대한 행위의 경중 구분을 통해 경미한 행위의 경우 학교장 자체종결

로, 위험한 행위 이상의 경우는 심의위 심의로, 중대한 행위는 심의위와 경찰

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발달과정을 고려한 심의기준의 차별화

현재 행위의 심각성이 낮은 경우와 초등학교 저학년 사건도 학생과 학부모

의 민감성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학교장, 조사관, 학교 책임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

련되어, 사안이 심의회로 회부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학교장 자체종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학생 측의 부동의에 의해 종결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데 저학년의 경우 학생 본인이 학교폭력을 인지하거나 법적 절차로 의율하고

자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심의 시 기본 판단

요소 중 고의성 여부에 있어서 저학년의 경우 폭력행위로부터 위해를 가할 고

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급별 혹은 학년별

등 구분 없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제5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경미한 사안의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67)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참여에

66) 개정안 제2조(정의)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개정되었다.

67)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심의 이전에 관



학교폭력 대응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양은영  109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과 같이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가능하

도록 두고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학부모들의 감정적 대립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법률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며 예컨대, 저학년의 사건이면

책임교사, 조사관과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자체종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심각성 ‘판단 등급 제도’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심의회까지 사건이

이관되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이

러한 과정에는 학교폭력 피해 관련 학생・학부모와 가해 관련 학생・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는 관계 회복지원단 제도의 활성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68) 아울러 저학년 사안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관련학생 측의 부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심의위 이관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단계를 전치주의

로 법정하고 미해결 시 심의위에 회부되도록 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3) 사안조사 효율성 제고

학교폭력의 교내 초기 절차에서 전문가의 참여 및 교내 사안 처리 고충 개

선을 위한 외부 전담기구 신설 또는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 필요성에 따라 도

입된 방안이 전담조사관 제도이나,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이나 업무 효율성은 여

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경직된 업무적 처리로 부정적 민원도 발생하

고 있다. 이 제도는 전담조사관 배정이 학교장의 선택적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

욱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내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시간

부족, 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책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 사안조사로 인한

관련 교사의 수업 결손, 학교폭력 담당 경력 부족과 같은 전문성 미흡 등의 문

제 해결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담조사관제도의 활성화를 제고하

여야 한다69). 이를 위해서 교내 자체 해결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전담조사관

배정을 강제할 수는 없고 학교폭력의 유형이나 행위, 신고 접수 시 피해학생의

상태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조사에 임하는 피・가해관련 학생이 희망하는 경

우 전담조사관 배정 신청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상술한

바와 같다.

계회복프로그램 실시로 교육적 회복노력을 우선하고,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 유예함.

68) 이태린・조현빈,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24.6, 100면.

69) 양승미・최승원, 전게논문,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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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결정의 보완

(1)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개선

법 제17조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나열하고 있다. 심의위의 가해학

생 기본 판단 요소 판정점수에 따라 각 호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있어 교

육과 조정을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타 적절한 조치’를 추가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사과 조치 비율이 높게 나타

나고 있는데 그 형식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기에 충분

치 않고 또 진심어린 사과문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관계 회복의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학교봉사나 사회봉

사도 교내외의 봉사활동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므로 인권 침해 혹은 아동학대

의 소지를 피하다보니 강제적인 활동의 제약이 많아 실효적이지 못하다. 따라

서 학생 특성에 따라 예컨대 ‘음악, 미술치료 혹은 음악, 미술 등 교양활동’이

나 ‘소정의 필독서 독서감상문 작성’ 이라거나, 건전한 체력단련과 인성 수양이

가능한 스포츠 활동, 또는 관련된 현장 학습을 통한 주위 관찰을 위해 ‘경찰서,

소년원, 법원 방문 체험’ 등과 같이 연령대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육적 효과

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제17조 제1항 제5호와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 등’ 규정은 실무에서

혼동과 상충의 문제가 있어 제1항 제5호의 본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등’을 삭

제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에서 수 개의 조치를 동시 부과 가능하도록 하고 있

어 기본적으로 제2호 보복금지 조항이 부수적으로 붙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

라 제3항의 특별교육 등이 반드시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조치

간 충돌로 인하여 불복 민원 또한 증가하고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건수도 증

가하게 된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마지막 제언으로는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이

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엄중하게 하여

대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행정심판 및 소송

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더 급증하고 있고 이는 집행정지 및 조치 이행지연 장

기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강남의 경우 최근 자퇴율이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생활기록부 관리가 그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가해학생의 엄정

처벌로 인한 학교폭력 피해 보전의 이점과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침해 정도는 다시금 그 형평성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해경험 횟수를 참작하여 최초 1회 기록 유보 등을 고려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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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2) 피해학생 조치의 악용 방지

학생들 간의 경미하고 사소한 갈등, 다툼, 장난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 및

접수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많다. 피

해 학부모가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학폭위에 접수하겠다고 하면서 피해

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상해진단서와 고소행위를 통해 더 많은 합의금

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학업에 지장이 생겼다며 과도한

학원비까지 받아내는 등 자녀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사안이 발

생하고 있다. ‘진정한 사과’의 개념조차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결과적으로 ‘학폭아님’ 판단이 되어지는 사안들도 심의회로 회

부되고 있다. 학교폭력 제도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재조정 신청도 가능하고

실제 치료비나 손해에 대한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기타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의 갈등은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개인간 문제이므로 학교안전공제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배상 책임의 기준과 이중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정적 대립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무고성 신고이다.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특성상 일단 신고 접수가 되면 긴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고 접수 후 전담기구 회의까지 2주일, 심의위원회 심의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이 과정에서 가해관련학생이 가해자로 낙인되어 받게 되는

피해도 상당히 크다. 결과적으로 학교장 자체종결사안이고 심의위에서도 학교

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가해관련학생은 이를 이유(무고죄)로 하여

별개의 학교폭력을 접수할 수 있지만 아직 학교폭력 무고죄에 대한 판례 등

인정 사례는 없어 무고성 신고에 의한 피해는 구제방안이 없다. 따라서 학교폭

력 심의 절차 상 명백히 고의와 무고임이 인정되는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피

해를 접수한 학생 측에 예컨대 서면사과나 대면사과, 학폭 신고 협박 등 재발

방지 약속의 서면제출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무고한 학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심의를 진행하는 행정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5) 화해 및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서는 심의위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1항) 이 경우 피・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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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도(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분쟁당사

자의 분쟁 신청 및 양측 모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제28조). 그러나

분쟁조정이 최대한 사법절차 이전 단계인 만큼 분쟁조정권한을 심의위원회가

전속적으로 보유하고,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 없이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 견

지에서 이해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바람

직하다 할 것이므로70) 분쟁조정은 심의위의 직권 개시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한 결과가 민사소송법 상 ‘재판상 화해’ 71)내지 소년법 상 ‘화해권고’의 선결

절차로써 법적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효력 규정도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분쟁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바 외부 전문기관으로 분쟁조정을 도와줄 수 있

는 객관적 기구를 두거나 행정상 여력을 확보하여 독립된 기구를 마련하는 방

안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Ⅴ. 결론

학교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래 많은 법률의 개정과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혹은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은 영역인

듯하다. 현대 사회의 구조와 환경 변화가 매우 빨라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 및

정부가 고취하고자 하는 교육환경의 정착 및 법제도 정립이 어렵다. 따라서 새

로운 사안과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급증하는 학교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고 평준화 된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

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정의되는 폭력으로 사회에서 성인의 범죄로서의

폭력과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고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들과 구분하지 않고 ‘학교

폭력’은 ‘범죄’라고 인식시키고 있어 본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한편으로는 학교폭력의 특수성으로 치부하여 사소한 갈등이나 장난, 괴롭

힘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있어 학교폭력이 폭증하는 사회현상을 가져왔다.

70) 양승미・최승원, 전게논문, 185면.
71) 김현희, 전게 보고서, 191면.; 양승미・최승원, 전게논문,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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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정의가 모호하고 사안의 경중이나 행위・관계・발생
경위 등 다양한 고려요인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

력의 모든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누적된

사례들을 종합하여 행위 유형별 세분화 할 필요하고 이것이 학교폭력 절차의

모든 과정을 개선할 첫 번째 과제가 된다. 즉 행위 유형별 세분화는 초기 학

교폭력 신고 접수 시 생활지도 대상과 학교폭력 대상 행위의 기준을 제공하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 자체종결 및 관계회복의 교

육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심의위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도 과도한

가해자 양성이나 불필요한 조치를 감소시키고 실질적 피해학생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에서의 폭력적 행위의 경계를 지

속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사전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적 차원에서는 교육과 더불어 인적・물적 안전 확보 인프라를 확대하여야 하

고, 학교폭력 발생 시 전문성을 갖춘 상담, 조사,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

차의 개선도 필요하다. 교내 교육적 재량의 강화와 학교폭력제도 절차 상 조

사, 상담, 관계회복 등의 전문적 업무의 전담부서 분업, 관계자들의 조직 개편

과 전문성 확보 및 피・가해학생 조치를 보완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등을 단위 학

교를 넘어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공감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예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지적 학업 수행능력 뿐만 아

니라 인성 발달 및 자아 정체성의 확립 또한 매우 중요한 시기로 피해학생이

든 가해학생이든 예방적 보호와 사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기임을 감안하여

민사・형사・행정법적 규범체계하의 접근이 아닌 인권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

한 해결을 지향하여야 하고 이는 학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관심과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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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s in School Violence Response Procedur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Measures

72)Yang, Eunyoung*

The enactmen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in 2004 and the "Comprehensive Measures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and the "Basic Plan fo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based on it have been supplemented several times, but there still seems to

be no tangible effect i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 As the

risk of school violence has been greatly highlighted from some serious issues

that have become social issues in the past, public attention is focused and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are being established, but their effectiveness has

not been secured. Problems such as ambiguity of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lack of protection of victims, adequacy of the perpetrator's action, fairness

of the case handling process, and professionalism, which have been pointed

out in many previous studies on school violence, are continuing, and other

problems arise in the field in terms of the differentiation of the on-campus

organization and the Office of Education's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Review Committee in 2020, the action of victims and abusers from the

introduction of zero center operation in 2024, and relationship recovery and

dispute settlement. First of all,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which is considered the primary,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creasing the

gap in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the rate of reporting school violence,

and causing confusion in handling cases in internal and external procedures.

The process of handling cases, which is divided into schools and offices of

education, appears to be a problem that lacks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operating a dedicated organization, investigating

cases through dedicated investigators, and resolving them by the principal's

* Prof. Dr. Department of Law, Soong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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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termination, and losing effectiveness due to lack of legal basis to recognize

the author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ubject. In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Office of Education, there are structural problems that lack expertise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excessive

or abused measures are taken due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punishment

of perpetrator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 advance

and restore relationships by creating an educational environment, but the life

guidance system such as conflict mediation and relationship improvement in

schools is insufficient, and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within the Office

of Education is not functioning properly.

As a way to improve these problems, it is difficult to specifically standardize

the aspect of all actions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but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types of actions to set the criteria for

importance. Therefore, in serious cases, the assignment of dedicated investigators

should be mandatory to reduce the burden of on-campus work, secure objectivity,

expertise, and speed of case investigations, and in minor cases that can be

resolved at the discretion of the principal's education,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to guarantee the procedure and authority. On the other hand, dedicated

organizations and deliberation committees need to prepare detailed standards

for their composition and operation to enhance objectivity, fairness, and expertise,

and to diversify measures in related regulations and strengthen discretion and

authority in making action decisions so that judgment and action decisions

can be made flexibly and effectively.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legal system and policy related to school violence

to be effective, not only the protection of victims, but also the leadership of

perpetrators and the mediation of disputes must be balanced, which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national interest and particip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not through efforts by unit schools or local communities.

Keywords : School violenc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Exclusive Organization of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Review Committee, School Violence Investigator




